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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등을 통해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해고 사례는 여성노동 관련 단체에 지속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 연구의 목적은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017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체 수준에서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음.

▶   사업체 수준에서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인 경우 비수도권보다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대해 음(-)의 효과를 갖고,  인사관리가 성 

불평등할수록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개수가 줄어들며, 근로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이 큰 직장의 

문화는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있어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유리천장 지수를 나타내는 승진자 중 여성비율이 높아질수록, 사업장 내 노조가 있으면 

모성보호제도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정도가 

줄어들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모성보호제도 도입 정도가 늘어나고, 규모별로는 30-99인 

기준으로 5-9인, 10-29인은 모성보호제도 도입 정도가 음(-)의 효과를, 300인 이상은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 결정요인 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t-value Pr > |t|
β 표준오차

(상수) 8.315*** 0.592 14.05 0.0001

지역(수도권 1, 비수도권 0) -0.630** 0.283 -2.23 0.0261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0.605*** 0.165 -3.66 0.0003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0.317** 0.124 2.55 0.0108

승진자 중 여성비율 0.016*** 0.005 3.21 0.0014

종업원 여성비율 0.005 0.005 0.85 0.3960

노조유무(있음 1, 없음 0) 0.786** 0.359 2.19 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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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t-value Pr > |t|
β 표준오차

업종

(제조업 기준)

건설업 -1.370*** 0.359 -3.81 0.0001

도소매음식 -0.970*** 0.345 -2.81 0.0050

전기운수통신금융 0.744** 0.360 2.07 0.0389

개인공공서비스 -0.279 0.368 -0.76 0.4482

규모

5∼9인 -3.253*** 0.318 -10.22 0.0001

10∼29인 -1.453*** 0.322 -4.51 0.0001

100∼299인 0.240 0.387 0.61 0.5342

300인 이상 0.923** 0.439 2.10 0.0359

R2 0.2751, 0.2648(adjusted)

주: * p-value < 0.1 , ** p-value <0.05, *** p-value <0.01

<표 2> 주요 모성보호제도별 도입여부 결정요인 분석: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성보호제도 도입여부

(도입 1, 미도입0)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상수) 3.4693*** 1.9075*** 0.9776***

지역(수도권 1, 비수도권 0) -0.6275*** -0.3150* -0.5509***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0.3727*** -0.3298*** -0.3411***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0.0925 0.0418 0.0505

승진자 중 여성비율 0.0098* 0.0082** 0.0059*

종업원 여성비율 0.0083* -0.0019 0.0046

노조유무(있음 1, 없음 0) 0.0987 0.3734 0.6370***

업종

(제조업 기

준)

건설업 -0.1654 -0.6100*** -0.6476***

도소매음식 -0.1987 -0.6182*** -0.0817***

전기운수통신금융 0.8767*** 0.7136*** 0.2860***

개인공공서비스 0.1675 -0.2736 -0.3321

규모

(30-99인 

기준)

5∼9인 -2.1349*** -1.4407*** -1.4923***

10∼29인 -1.4826*** -0.9237*** -0.6487***

100∼299인 0.1117 0.2619 0.0690

300인 이상 1.2489 1.0281*** 0.5477***

Obs

LR  x 2

1,000

191.9345

1,000

218.9612

1,000

206.1267

주:  * p-value < 0.1 , ** p-value <0.05, *** p-value <0.01

▶   모성보호제도별로 해당 제도의 도입여부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세 개 제도 모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사업체가 위치할수록 

도입할 확률이 높았고, 인사관리가 성 차별적일수록 제도도입 확률이 낮게 나타남. 또한 

승진자 중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세 개 제도의 도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여성비율은 출산휴가에만, 노조 유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만 양(+)의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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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전후휴가 사용자 비율

(단위 : %)

▶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세 개 제도 모두 도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업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규모면에서는 출산휴가의 경우 30-99인 규모와 

비교했을 때 5-9인, 10-29인은 세 개 제도 모두 도입확률이 낮았고, 배우자출산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일 경우 뚜렷하게 도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 이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실태조사 결과 

▶   최근 5년 이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0%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 응답자 가운데 

산전후휴가 사용자 비율이 높고,  30~34세 응답자의 82.1%, 35~39세와 40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각각 81.7%와 68.8%가 마지막 임신·출산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함. 

취업상태별로는 마지막 출산 당시 정규직이었던 여성의 84.8%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54.7%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출산 당시 취업했던 사업체의 종사자규모별로는 1~99명 규모의 사업체 응답자 가운데 

77.6%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반면, 1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응답자 중에서는 84.5%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조합 가입 여부별로는 노동조합 가입 응답자 가운데 

89.4%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반면, 노동조합 미가입 응답자 중에서는 79.2%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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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산전후휴가 미사용자 가운데 27.6%는 

‘산전후휴가 사용방법을 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기타 제외), 

전체 산전후휴가 미사용자의 15.3%와 13.3%가 각각 ‘신청 후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대신 병가 등 다른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산전후휴가 ‘신청 후에 회사의 권유와 압박으로 직장을 그만 두어서’,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각각 7.1%로 나타남.

▶   한편, 산전후휴가제도와 함께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 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가운데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태아검진시간 허용’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자 비율이 29.6%로 높게 나타남. 반면,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난임치료휴가’ 제도 사용자 비율이 각각 8.5%와 3.7%로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 지원제도의 미사용 사유를 제도별로 살펴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직장분위기상 이용하기가 어려워서’가 가장 큰 미사용 

사유로 나타났고, ‘난임치료휴가’ 제도, ‘유산, 사산휴가’ 제도, ‘임신 중 위험 유해직종 근무 

금지’ 제도 등은 ‘해당 없음’이 가장 큰 미사용 사유로 나타남. 이외에도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등은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임신·출산 근로자 지원제도 사용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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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5.3

10.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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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임신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한 

대우는 ‘내가 임신,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는 것 때문에 직장상사,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27.1%가 임신, 육아를 위한 휴가 사용 시 직장상사,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내가 임신, 육아를 위해 정시 퇴근하는 

것 때문에 직장상사, 동료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7%로 나타남.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업무와 업무량이 주어졌다’에 대해서도 1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임신 기간 중에 ‘직장 동료보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거나 ‘임신기간 

중에 있었던 승진 인사에서 승진을 못했다(승진 대상 누락 포함)’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1.2%로 나타남.

[그림 3] 임신 기간 중의 불공정한 대우유형별 경험자 비율

(단위 : %)

0 5.0 10.0 15.0 20.0 25.0 30.0

기타

임신 기간 중에 해고되었다.

임신 기간 중에 동료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임신 기간 중에 해고의 위협을 받았다.

임신 기간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직을 생각했다.

직장 동료보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적게 받았다.

평소에 받았던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다.

임신기간 중에 있었던 승진 인사에서 승진을 못했다(승진 대상 누락 포함).

나의 업무 성과의 관련해서 부당한 비난과 징계를 받았다.

나의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부서 등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

내가 임신, 육아를 위해 정시 퇴근하는 것 때문에 직장상사, 동료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임신,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는 것 때문에 직장상사, 동료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업무의 업무량이 주어졌다. 14.5

27.1

15.7

6.2

3.7

11.2

2.0

11.2

4.1

4.1

5.0

0.6

2.1

▶   지난 5년간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한 

대우는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업무 관련 문의나 요청 때문에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왔다’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13.3%가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11.0%는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또는 

늦게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도록 직장 상사, 동료 등이 권유했다’고 응답함. 이어서 응답자의 

10.6%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업무 대행하는 동료가 불만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응답한 여성은 9.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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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응답자의 10% 이상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차별 예방 방안으로는 ‘사업장에서의 

임신, 출산으로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고용주의 대체인력 확보책임 강화’,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장 대상 컨설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 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불공정한 대우 유형별 경험자 비율

(단위 : %)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4

1.2

7.4

5.8

10.6

13.3

9.7

7.2

11.0

4.6

기타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되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있었던 승진 인사에서 승진을 못했다(승진 대상 누락 포함).

산전후휴가 복귀 이후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

직장을 잃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산전후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다.

직장에서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업무 대행하는 동료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느꼈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업무 관련 문의나 요청 때문에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왔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적절한 업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원하던 시기보다 빨리 또는 늦게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도록 직장 상사, 동료 등이 권유했다.

[그림 5]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차별 예방 방안

(단위 : %)

0 10 20 30 40 50

27.5
39.8

20.2
41.9

15.0
31.6

13.3
25.6

11.0
20.7

9.9
24.9

2.6
9.3

0.5
0.7

사업장에서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고용주의 대체인력 확보 책임 강화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장 대상 컨설팅 강화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업장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 강화

기타

1순위 1+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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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가이드라인

캐나다 영국

3. 정책제언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한 모성보호제도 홍보

▶   본 연구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산전후휴가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중요한 사유는 해당 제도의 시행 여부와 제도사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임산부에게 배포하고 있는 ‘표준모자보건수첩’에 모성보호 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제도 인지도와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임신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 자율등록제도 시행

▶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는 임신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가 되거나 퇴사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임신여성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본인이 임신여성근로자임을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율등록 임신여성근로자의 고용 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모성보호 교육 의무화

▶   이 연구의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결정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사관리 방식의 

성차별성이 사업체 수준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업 현장에서 모성보호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의 인사담당자의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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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비난 등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업장의 모성보호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97.0%가 

배우자출산 휴가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적정한 배우자출산 휴가의 기간은 

평균 29.4일로 나타났남. 그리고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동안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함.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임신여성근로자 신청 우선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임신여성근로자의 자유로운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위해, 임신여성근로자의 신청만으로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성보호제도 운영 방안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신·출산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임신여성근로자들은 임신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음. 따라서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스마트 근로감독과 더불어 자율등록한 

임신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모성보호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임신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업체의 각종 규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들 규정의 개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이 연구에서 검토한 국외 사례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는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주의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고용주용 가이드라인, 기업 인사담당자 

및 중간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대상별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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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해소

▶   이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여성근로자들은 임신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상사와 주변 동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인 압박과 비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심리적 압박과 비난 등의 행위는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이 

연구의 국외 사례 검토에서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임신 여성에 대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임신차별로 간주하고,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